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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 법 령

공유재산 물품 리법

공유재산 물품 리법 시행령

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리처분 기․

나 매각 기준

보존부 합 재산의 매각

나 일단의 토지 면 이 시지역에서는 시이외의 지역에서는㎡

이하로서 년 월 일 이 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㎡

자가 소유한 건물로 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다음･

각 호에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음

일단 의 토지 단 필지 또는 서로 연접하여 하나의 로 이( ) :一團※

수 있는 일련 일반재산 토지 다만 지방자치단체장 의 자( ) . ,一連

공동으로 소유한 공유지분 토지는 제


